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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보 건 복 지 부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일부개정고시 발령

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 및 제4항,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

제5조제2항에 따라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(고시 제

2020-271호(2020. 11. 30. ) )을 다음과 같이 개정 · 발령하고자 합니다.

○ 변경 7항목

○ 시행일 : 2021년 1월 1일

붙임 1.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일부개정 1부.

2.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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